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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창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

제 조 목적1 ( )

제 조 정의2 ( )



제 조 군수의 책무3 ( )

제 조 농어업인의 책무4 ( )

제 조 지급 대상5 ( )



제 조 수당 지급 제외대상6 ( )

제 조 지급액 및 지급방법7 ( )

제 조 지급 신청 및 확정8 ( )



제 조 이의신청9 ( )

제 조 미지급 및 환수10 ( )

제 조 준용11 ( )

제 조 규칙12 ( )

부 칙

제 조 시행일1 ( )



제 조 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한 특례2 ( )



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□ ㆍ

제 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 소비자 등의 책임4 ( )ㆍ ㆍ 국가와  ① 

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 

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, , 

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, , 

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.  
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□ 

제 조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4 ( )  ① 농어업 농어촌에 관련된 융자 보ㆍ ㆍ

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이하 (

농어업경영정보 라 한다 을 등록하여야 한다“ ” ) 등록한 사항 중 . 대

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.  

농업경영체 1. :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「 ㆍ 」 제 조40 에 따른 

농지 축사 임야 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, , ㆍ ㆍ ㆍ

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 보조금 등의 수령ㆍ

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농업경영정보 라 한다( “ ” )

어업경영체2. :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「 ㆍ 」 제 조27 에 따른 어선ㆍ

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, , 

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 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ㆍ 대통령령으로 

정하는 것

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② 

경한 날부터 년으로 한다3 . 

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1 2③ 



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ㆍ 농림축산식품

부령 또는 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 

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

비용 추계결과

작성자 



작성자

연락처



연도별 비용추계표 < >

단위 천원( : )

구  분
차년도1

년(2021 )

차년도2

년 (2022 )

차년도3

년 (2023 )

차년도4

년 (2024 )

차년도5

년 (2025 )
계

세     입

 

세     출 4,117,400 4,888,100 5,080,600 5,110,000 5,180,000 24,376,100

농어업인 수당 지원 4,117,400 4,888,100 5,080,600 5,110,000 5,180,000 24,376,100

재원 조달 4,117,400 4,888,100 5,080,600 5,110,000 5,180,000 24,376,100

의존

재원

소 계 2,470,440 2,932,860 3,048,360 3,066,000 3,108,000 14,625,660

보조금 2,470,440 2,932,860 3,048,360 3,066,000 3,108,000 14,625,660

지방교부세

자체

수입

소 계 1,646,960 1,955,240 2,032,240 2,044,000 2,072,000 9,750,440

지방세

세외수입

지방채

기  금

공기업 특별회계

민간자본

해외자본

기타

(채무부담 민자 등, )


